
Cefic, 환경보호 앞장
상하수·소음·에너지 등 환경보고제도 채택

유럽 화학산업계에서는 여러가지 오염원에 의한 생태계 및 건강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

속되고 있다. 

유럽화학산업협회( C e f i c )는 다양한 규제대상 품목 리스

트 및 환경보고제도에 관한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 지침

서는 기존의 E C법률과 앞으로 제정될 E C법률의 규제내

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업들은 E C의 환경오염원 규제법률에 따라 환경관련

정보에의 접근자유 등 오염물질 방출에 관한 자료를 공

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환경보고 제도와 관련하여 감사 후 국민에게 환경에 관

한 보고문을 작성토록 하는 생태계 관리 및 감사 규칙

(ecomanagement/audit regulation)이 지난 3월2 3일 채택

되었다.

오염방지 및 통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규제에 관한

종합법률안에 근거하여 배출량 조사에 관한 자료를 공

개토록 하고 있다. 또 미국의 Toxics Release Inventory

즉, 오염원 등록도 필해야 한다.

법률의 압력 이외에도 C e f i c은 환경보고 제도를

Responsible Care의 근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협회의 지침서는 기업 및 공장 환경보고에 관해 표

준 배출량 목록, 보고해야 할 중요 배출물, 정보수집에

관한 지침 등 일반적인 체계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공장의 자료, 배출량, 환경비용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공개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지침을 세

우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보고 제도의 적용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 문제는 점차 해결될 전망이다.

C e f i c의 지침서에 따르면, 공장환경 보고서는 오염원 배

출에 관한 자료, 상하수 보호 및 소음경감 등의 세부사

항, 에너지 생산 및 소모, 보건 및 안전 자료, 환경에 관

한 소원 및 소추, 환경보호 비용 등을 포함해야 하며 기

타 필요에 따라 보고내용이 확대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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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 f i c의 규제대상 물질 (단위 : MT/년)

수중 배출

현탁물질

화학산소요구 또는 모든 유기화합물

질소

인

가용성염

고도 유독물질

중금속

(Hg, Cd, Pb, Cr, As)

(Zn, Cu, Ni)

기업/공장 우선도목록

(독성, 생태계 축적성)

(기타)

대기중 배출

고체미립자

이산화황

산화질소

일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환경유해물질)

(인체유해물질)

휘발성 비유기체 화합물

(HNO3, HCI, NH3)

(CI, F, HF, H2S, HCN)

중금속

(PB, Hg, Cd, Cr, As, Co, Ni)

폐기물

유해물질- Off-site 매립

On-site 매립

Off-site 처리

On-site 처리

비유해물질

1) Levels above which data should be given

2) Optional

3) Daphniae lest:1,000 equitox/year,

자료: ̀ C e f i c (Br u s s e l s )

한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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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0 0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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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1

1 . 0 0

1 0

1 0 0

1 0 0

1 0

1 0

1

1 0

0

0 . 1 0


